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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표 1]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

 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2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) 소방

기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 

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

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

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2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) ①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

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

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

용접․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

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.

③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

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

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․용단 작업을 하는 

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

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

○ ·

    [표 2] 최근 5년간 용단·용접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피해현황(서울시)

연도 발생건수 인명피해 사망 부상 재산피해
(천원)

총합계 453 46 10 36 3,725,719

2013 63 8 3 5 896,851

2014 88 4 2 2 236,275

2015 92 7 1 6 456,788

2016 116 22 2 20 661,487

2017.10 94 5 2 3 1,474,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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